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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역의
이란 운영
설의 설립

절차, 유
「지침 201

0 호에 따
경을 포함

역의 변경이
사고위험을
도를 말한

EU」제 2
명시된 시

이 아닌 한
른 시설, 

외된다.  

설립 및 
사고와 

영구역이나
립 및 운영
유형, 물리
12/18/EU

따른 위험
함한 시설
이 이루어
을 일으킬

한다.  

2 조제
시설, 
한, 제

위험 

시설 
관련
나 그 
영 또
리적 
U」제
물질
이나 

어져 
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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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등급
등급의 운
나 그 반
경우, 시
고와 관련
로 본다. 
 
 
 
 
(5c) 이
절한 안전
영구역 또
「지침 2
13 호에서
고로 인해
접보호대
제한하기
호대상 사
한 안전거
따라 정하
 
 
 
 
 
 
 
 
 
 
 
(5d) 이
접보호대
대부분 주

급의 운영
운영구역으

반대로 변경
설 또는
련된 변경

 

법에서 
전거리’란
또는 그 일
2012/18/
서 의미하
해 초래될

대상에 미치
기 위해 필
사이의 거
거리는 사
하여야 한

법에서 
대상’이란
주거지역,

영구역을 
으로 변경
경할 수 
운영구역

경이 있는

의미하는
란 운영구역

일부의 시
/EU」제 3

하는 심각
될 수 있는
치는 영향

필요한 인
거리이다. 
사고별 요
한다. 

의미하는
전적으로
, 공공 건

상위 
경하거
있는 

역의 사
 것으

는 ‘적
역, 운
시설과
3 조제
한 사

는 인
향을 
접보
적절
인에 

는 ‘인
로 또는
건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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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d 
es 

er 

t 

welt 
mein 
e 
rt 
er 
die 
n. 
nne 

구역, 레
로에 속하
에서 특히
민감한 구
 
 
 
 
 
(6) 이 법
수준“이란
의 배출제
보, 환경
의 확보, 
환경보호
도록 환경
또는 감소
조치로 실
된 진보적
운영방식
 
 
 
 
 
 
 
 
 
 
기술수준
평가기준
한다. 
 
 
 

저 지역, 
하고 자연
히 가치가
구역을 말

법에서 의
란 대기, 
제한, 시설
친화적인
기타 전

호 수준을
경에 대한
소를 보장
실질적 적
적인 절차

식의 발전수

준은 특히
준을 고려해

중요한 
연보호의 
가 있거나
말한다. 

의미하는 
물, 토양

설안전성의
인 폐기물 
전반적으로

달성할 
한 영향 방
장할 수 있
적합성이 
차, 시설 또
수준을 말

시설에 
해서 정하

교통
관점
 특히 

“기술
으로
의 확
처리

로 높은
수 있

방지 
있는 
확보
또는 
말한다. 

따른 
하여야 



 

die
Do
Inf
Ar
20
Pa
24
Ind
(in
Ve
Um
(N
vo
be
wir
ang
der
Ve
Zu
Te
die
ver
der
ber
(6
Sc
die
Ar
Ric
Eu
erl
Te
mi
Be
1.d

T

eses Ges
okument, 
formation
rtikel 13 
10/75/EU

arlaments
. Novem
dustrieem
ntegrierte
erminderu
mweltver
Neufassun
m 17.12
stimmte 
rd und in
gewandte
rzeitigen

erbrauchs
ukunftste
echniken 
e Festleg
rfügbare
r BVT-S
rücksicht
b) BVT-
hlussfolg
eses Ges
rtikel 13 
chtlinie 2
uropäisch
lassenes 
eile eines
t den Sc

ezug auf F
die beste
Technike

etzes ist
das auf 

nsaustau
der Rich
U des Eu
s und des

mber 2010
missionen
e Vermei
ung der 
rschmutz
ng) (ABl
.2010, S
Tätigkei

nsbesond
en Techn

n Emissio
swerte, a
chniken 
beschrei

gung der 
n Techni
Schlussfo
tigt wurd
-
gerungen
etzes sin
Absatz 5

2010/75/
hen Komm

Dokume
s BVT-M
hlussfolg
Folgende
en verfüg
n, ihrer 

t ein 
Grund de
sches na

htlinie 
uropäisch
s Rates v
0 über 
n 
idung un

zung) 
l. L 334 
. 17) für
iten erst

dere die 
niken, die
ons- und
alle 
sowie di
ibt, die f
besten 
iken sow
olgerung
den. 
n im Sinn
nd ein na
5 der 
/EU von d
mission 
ent, das d
Merkblatt
gerungen
es enthäl
gbaren 

 

10 

es 
ach 
hen 
vom 

d 

r 
ellt 
e 
d 
e 
ür 

w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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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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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6a) 이
적가용기
출(환경오
감소)에
24 일 유
침 2010/
년 12 월
호, 17 면
보교환을
을 위해
응용기술
비값, 모
용기술(B
확정하기
술을 설명
 
 
 
 
 
 
 
 
 
(6b)이 법
결과’란 
과가 수록
준서의 일
연합 위원
75/EU」
발행된 문
 
 
 
1. 최적가

을 평가

법에서 
기술 기준서
오염의 통
대한 20

유럽 의회
/75/EU (
 17 일, 

면)」제 13
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
술, 현재의

든 미래기
BAT)과

기 위해 고
명하는 문

법에서 의
다음 각
록된 최적
일부를 포
원회의 지
제 13 조

문서를 말

가용기술의
가하기 위

의미하는
서’란「산

통합적 방
10 년 11
및 이사
개정본, 2
관보 제 L
3 조에 따
로 특정 
것으로서
 배출값과

기술 및 최
BAT 결과

고려되었던
문서를 말

의미하는 
호에 관한

적가용기술
포함한 「
지침 2010
제 5 항에

말한다. 

의 적용가
한 설명 

는 ‘최
산업배

지 및 
1 월 
회 지
2010
L334

따라 정
활동
 특히 
과 소
최적가
과를 
던 기
한다. 

‘BAT 
한 결
술 기

「유럽
0/ 
 따라

가능성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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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적가

출값 
 
3. 제 1 호

모니터
 
4. 제 1 호

소비값
 
5. 필요한

구조치
 
 
(6c) 이
출변동폭
연관된 배
 
 
(6d) 이
적가용기
란, 정상
BAT 결과
용기술 또
조합을 사
있는 배출
특정 기준
간 동안의
다. 
 
 
 
 
 

가용기술과

호 및 제
링 조치
호 및 제

한 경우,

법에서 
폭’이란 최
배출값을

법에서 
기술과 연관

적인 작동
과에 상응
또는 최적
사용할 때
출값의 범
준조건에서
의 평균값

과 관련된

2 호에 속

2 호에 속

관련 구역

의미하는
적가용기
말한다. 

의미하는
관된 배출
동 조건에

응하는 최
적가용기술
때 도달할
범위를 말
서 정해진

값으로 정

된 배

속하는  

속하는 

역 복

는 ‘배
기술과 

는 ‘최
출값’이
에서 
적가

술의 
 수 
하며 

진 시
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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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 이
래기술’이
시 기존
적으로 더
이나 적어
수준과 큰
수 있는
시설물을
다.  
 
 
 
 
 
(7) 이 법
에는 가공
이 해당되
는 ‘유입
받는 지역
말한다.
 
 
 
(8) 이 법
배출지침
규명령 제
명시된 시
 
 
(9) 이 법
한 물질’
EEC 및

법에서 
이란 상업

기술수준
더 높은 환
어도 동일
큰 비용절
산업배출

을 위한 신

법에서 의
공, 처리
되고, 이
’이란 이 
역으로 가

법에서 의
침에 따른
제 4 조제
시설을 말

법에서 의
이란「지
1999/45

의미하는
적으로 이

준에 비해
환경보호

일한 환경
절감을 가
출지침에 
신기술을 

의미하는 
및 기타 
법에서 의
법의 적

가져오는 

의미하는 
시설’이란
1 항제 4

말한다. 

의미하는 
침 67/54

5 /EC 의 

는 ‘미
이용 
 일반
수준
보호
져올 
따른 
말한

‘제조’
취급

의미하
용을 
것을 

‘산업
란 법
문에 

‘위험
4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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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폐지와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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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
2006 (2
관보 제 L
을 위한
류, 특성
2008 년
회 및 이
12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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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련 위험물
량으로 사
그 성질상
소의 토양
유발시킬
말한다. 

와 규정(E
011 년 3
호, 1 면)에
규정(EC)
008 년 1
L353 호,
물질 및
표시 및
12 월 1

이사회 규정
08」제 3
혼합물을

법에서
물질’이란
사용, 발생
상 시설물
양 또는 지

킬 수 있는

EC) No. 
월 30 일

에 의해 최
) No.190
12 월 13
 1 면)의 
혼합물의
포장에 관
6 일 유럽
정(EC) N
3 조에 따
을 말한다

의미하는
란 시설에서
생, 배출되
물이 위치
지하수 오

는 위험물

286/ 
, 관보
최종 
7/ 
일, 
개정

의 분
관한 

럽 의
No. 

따른 물
. 

는 ‘관
서 대
되고 
한 장

오염을 
질을 




